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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 산 총 칙

2025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 세입·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계 674,336,865 20,230,106

일반회계 615,491,219 18,464,737

특별회계 58,845,646 1,765,369

공기업특별회계 26,878,107 806,343

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6,878,107 806,343

기타특별회계 31,967,539 959,026
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5,678 10,970
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97,082 8,912

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,580,027 47,401

수질개선특별회계 29,724,752 891,74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5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.

제 4 조 202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060,3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

있는 정책사업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
